
령 인 조문 정비를 위한

특 시 등포 청사건립 치 조례 등 정비 한 조례

심 사 보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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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위

1. 審 査 經 過

가 제출일자 년 일. : 2009 3 25

나 제 출 자 등포 청장. :

다 일자 년 일. : 2009 4 1

라 상정일자 제 임시 제 차 행정위 상정 의결. : 144 1 (2009. 4. 2)

의 제 자 행정 장2. ( : )提案說明 要旨

가 제 이유.

행○ 등포 조례 인 고 있 상위 근거 령과 일치한 인 조

항 하여 이를 로잡 일 개정함으로 정 한, 규 과 자

치 규 입 의 율 을 하고자 하 것임.

나 주 골자 조례. : 건 개 인 조항 정비37 (86 )

○ 특 시 등포 청사건립 치 조례의 개정

- 제 조 자치 제 조 를 자치 제 조 로 함1 “ 133 ” “ 142 ” .「 」 「 」

○ 특 시 등포 합 위 의 등 한 조례의

개정

- 제 조제 민 위 본 제 조 를 민 위 본 제 조9 2 “ 6 ” “ 7 ”「 」 로 함.

○ 특 시 등포 공무 여비 조례의 개정

- 제 조제 전문 공무 규정을4 7 “ ” 계 공무 규정“「 으로 함” .」

○ 특 시 등포 인사위 비 상 조례의 개정

- 제조 공무 제조제항을1 “ 7 4 ” 공무 제 조제 항 으“ 7 6 ”「 」 로 함.



○ 특 시 등포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

- 제 조 자치 제 조 를1 “ 95 ”「 」 자치 제 조“ 104 ”「 」 로 함.

○ 특 시 등포 사무의 민간위탁촉 리 조례의 개정

- 제 조 자치 제 조 행정 한의위임위탁 한1 “ 95 규정”

을 자치 제 조 행정 한의 위임 위탁“ 104「 」 「 한 규정 ”」

으로 함.

○ 특 시 등포 보조 리 조례의 개정

제 조 재정 제 조 를- 4 “ 14 ” 재정 제 조“ 23 ”「 」 로 함.

○ 특 시 등포 재정 조례의 개정

- 제 조 각 의 본문 자치 제 조 를3 “ 118 ”「 」 자“「

치 제 조127 ”」 로 함.

- 제 조제 항 제 조 를6 1 “ 6 ” 제 조“ 5 ”로 함.

○ 특 시 등포 합 리 치 조례의 개정

- 제 조 자치 제 조 를1 “ 133 ”「 」 자치 제 조“ 142 ”「 」 로 함.

○ 특 시 등포 자치 규의 입 한 조례의 개정

- 제 조 제 조 자치 제 조의 을 각각1 18 “ 13 3”「 」 “「

자치 제 조제 항 으15 1 ”」 로 함.

○ 특 시 등포 주민등록 무담당 공무 보험공제 등의 가입․

조례의 개정

- 제 조 주민등록 제 조 를1 “ 20 ” 주민등록 제 조“ 36 ”「 」 로 함.

○ 특 시 등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의 개정

- 제 조제 제 조의 을2 1 “ 17 8” 제 조“ 24 ”로 하고 같은 조, 제2

제 조의 를“ 18 2” 제 조“ 30 ”로 하 같은 조 제, 3 “

제 조 위 자 한 조치 를21 ” 제 조 칙 으“ 37 ” 로 함.

○ 특 시 등포 평생학습 조례의 개정

- 제 조 평생 육 제 조 를1 “ 9 ”「 」 평생 육 제 조“ 5 ”「 」 로 하고, 제2

조제 항 평생 육 제 조를3 “ 18 ”「 」 평생 육“「 」제 조 로 함25 ” .

○ 특 시 등포 육경비보조 한 조례의 개정



제 조 시 자치 의 육경비보조 한규정 을- 1 “ · ”「 」 “「

자치단체의 육경비 보조 한 규정 으로 함” .」

○ 특 시 등포 공인 조례의 개정

- 제 조제 항제 자치 제 조제 항 을2 2 3 “ 95 1 ” 자치“「 」제104

조제 항 으1 ” 로 함.

○ 특 시 등포 인 넷시스 치 조례의 개정

- 제 조제 항 민 사무처리 한 률시행령 제 조제 항10 1 “ 2 5 전자

정 을위한행정 무등의전자 촉 한 률시행령 제 조 를39 ”

민 사무처리 한 률 시행령 제 조“ 5「 」 전자정 시행「

령 제 조42 ”」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민, 2 “ 사무처리 한 률 제

조 를11 ” 민 사무처리 한 률 시행령 제 조“ 22 ”「 」 로 함.

○ 특 시 등포 계 계 공무 재정보 조례의 개정

- 제 조 재정 제 조 를1 “ 116 ” 재정 제 조“ 95 ”「 」 로 함.

제 조제 산 계 제 조 를2 3 “ 96 ” 계 계 등의 책임“「

한 률 제 조제 나 으로 함2 2 ” .」

- 제 조제 항6 2 보험 제 조의 규정 의하여 재정 장“ 5 ”을

보험 제 조의 규정 의하여 융위“ 4 ”「 」 로 함.

제 조제 항 같은 제 조 를- 10 1 “ 5 ” 같은 제 조“ 6 ”로 함.

○ 특 시 등포 조례의 개정

제- 조의 제 항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 을14 2 5 “ 36 3 4 ” 시행규칙 제“ 36

조의 제 항 으로 함3 5 ” .

○ 특 시 등포 입 수 포상 조례의 개정

- 제 조제 항 재정 시행령 제 조제 항 제 항 을7 3 “ 58 3 4 ” “「

재정 시행령 제 조제 항 제 항 으90 3 4 ”」 로 함.

○ 특 시 등포 물가 책위 치 한 조례의 개정

- 제 조 자치 제 조 동 시행령 제 조 를1 “ 107 42 ” “「

자치 제 조 동 시행령 제 조116 80 ”」 로 함.

○ 특 시 등포 가축사육제한 한 조례의 개정



-제 조1 수 뇨 축산폐수의처리 한 률 제 조제 항 을“ · 34 1 ”

가축 뇨의 리 이 한 률 제 조제 항 으“ 8 1 ”「 」 로 함.

○ 특 시 등포 동산평가위 조례의 개정

- 제 조 동산가격공시 감정평가 한 률 을1 “ ” 동산 가격“「

공시 감정평가 한 률 ”」 로 함.

○ 특 시 등포 초생 보장 치 조례의 개정

- 제 조 민 초생 보장 이하 이라 한다 제 조1 “ ( " " ) 44「 」

동 시행령 이하 이라 한다 제 조 를( " " ) 41 ” 민 초생“「 보장

이하 이라 한다 제 조의 동 시행령 이하 이라( " " ) 18 3 ( " "」

한다 제 조의) 26 2”로 함.

○ 특 시 등포 의료 여 특 계 치 조례의 개정

- 제 조 의료 여 시행규칙 을1 “ ” 의료 여 시행규칙 으로 함“ ” .「 」

○ 특 시 등포 사 한 과 수 조례의 개정

- 제 조 흥 제 조제 항 단 특 시행정 한1 “ 19 3

위임규칙 제 조 를3 ” 흥 제 조“ 37 ”「 」 로 함.

- 제 조 흥 시행규칙 제 조제 항 을6 “ 23 2 ” 흥“「 시

행규칙 제 조43 ”」 로 함.

○ 특 시 등포 체육 흥 의 조례의 개정

- 제 조 민체육 흥 제 조제 항 을1 “ 5 4 ” 민체육 흥 제 조“ 5 ”「 」 로함.

○ 특 시 등포 쓰레 이 자 재 촉 한 조례의 개정

제 조 제 조 를- 4 “ 25 ” 제 조“ 31 ”로 함.

- 제 조의 제 조 제 조 를6 2 “ 40 41 ” 제 조 제 조“ 41 42 ”로 함.

○ 특 시 등포 음식물류 폐 물 수 재 촉 을·

위한 조례의 개정

- 제 조제 규칙 제 조의 를2 2 “ 9 2” 규칙 제 조“ 16 ”로 함.

제 조 제 조제 항제 를- 6 “ 6 1 5 ” 제 조“ 7 ”로 함.

○ 특 시 등포 사 규제위 사 장 한 과태료 과1

신고포상 조례의 개정



- 제 조 자 의절 과재 촉 한 률 을1 “ ” 자 의 절 과“「

재 촉 한 률 ”」 로 함.

제 조 제 조제 항 제 항 을- 2 “ 10 1 2 ” 제 조“ 10 ”로 함.

○ 특 시 등포 재 판매 리 치 조례의 개정

- 제 조 자치 제 조 를1 “ 133 ”「 」 자치 제 조“ 142 ”「 」 로 함.

- 제 조제 항 자치 제 조를5 3 “ 94 ”「 」 자치 제 조“ 103 ”「 」 로 함.

○ 특 시 등포 경 염행위신고보상 조례의 개정

- 제 조 수 경보전 을1 “ ” 수 수생태계보전 한“「 률 ”」로 함.

○ 특 시 등포 로점 허가 점 료 등 수 조례의 개정

제 조 각 의 제 조제 항제 를- 2 “ 24 5 11 ” 제 조“ 28

제 항제5 9 ”로 함.

제 조 제 조의 제 항 을- 3 “ 26 2 2 ” 제 조제 항 으“ 42 2 ” 로 함.

제 조제 항 제 조 를- 4 1 “ 24 ” 제 조“ 28 ”로 함.

제 조 제 조의 을- 6 “ 26 4 3” 제 조 으“ 44 3” 로 함.

○ 특 시 등포 로 착복 치 조례의 개정

- 제 조제 로 이하2 1 “ (「 」 “ 이라 한다” ) 제 조 를64 ” “「

로 」 이하( “ 이라 한다 제 조” ) 76 ”로 함.

○ 특 시 등포 로복 인자 담 수 조례의 개정

- 제 조 로 제 조 를1 “ 64 ” 로 제 조“ 76 ”「 」 로 함.

- 제 조제 항 제 조 를 제 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 1 “ 64 ” “ 76 ” , 2항

제 조 를 제 조“ 40 ” “ 38 ”로 함.

제 조의 제 항 로 제 조 를- 3 2 1 “ 78 ” 로 제 조“ 90 ”「 」 로 함.

○ 특 시 등포 로점 공사장 책 한 조례의 개정

- 제 조 경 향평가 제 조 를7 “ 35 ”「 」 시 정비 촉“「 」제25조

제 항 으1 ” 로 함.

○ 특 시 등포 주차장 치 리 조례의 개정

- 제 조제 로 시행령 제 조의 을3 8 “ 72 3”「 」 “ 위「

행위규제 제 조 로 시행령 제 조16 , 88 ”」 「 」 로 함.

○ 특 시 등포 주차장특 계 치 조례의 개정



- 제 조제 로 제 조의 를3 6 “ 115 2”「 」 로“「 제161」 조

제 항제1 3 ”로 하고, 같은 조 제 를 삭제하고10

- 제 조제 특 시정차주차위 차량견인등 한조례 제 조4 5 “ 5 ”․

를 특 시 정차주차위 차량 견인 등 한 조례 제 조“ · 5「 」

제 항2 ”으로 함.

의3. ( )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

○ 본 조례 의 주 내 은 등포 조례 근거 령의 개정 등으로

상위 령과 일치한 조문을 개정 률 맞추 일 정비하려

것으로

○ 조례개정이 자치 규 특 시 등포 청사「 건립

치 조례 등을 포함하여」 총 개의 조례임37 .

○ 본 조례 을 검 한 결과 조례 인 하고 있 상위 근거 령의

조문 맞추 개정하여 자치 규 정비의 율을 하 차 정비

하려 것으로 다른 의견은 음

4. :審査結課 原案可決



제안이유1.

주요내용2.

비대상 례
비 결 과 비 고

례 인용 문

137 37 86

참고사항3.






















	심사보고서
	조례안

